
 

 

정보보호 선언문 

 

의약품을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한미약품 및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이하 ‘회사’)의 특성상 

정보통신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위협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직원은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해킹, 정보의 유출 등 

수많은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선포한다. 

 

우리가 보호해야할 정보 자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품 관련 정보 

둘째, 고객 및 임직원 개인정보 

셋째,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습득한 영업비밀(경영상/기술상 중요 정보) 

넷째, 회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서버 등 정보 자산 

다섯째, 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업무환경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정보 및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정보보호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첫째, 개인정보, 의약품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둘째, 정보보호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제도, 시설을 계획하고 적용한다. 

셋째,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유지를 위해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정보보호 지침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넷째, 정보보호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의 임직원 및 제3자에게 널리 알리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정보보호 사고 관리, 사업 연속성 관리, 준거성 만족을 위한 기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첫째,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 지원한다. 

둘째,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충분한 인적자원을 지원한다. 

셋째,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충분하게 지원한다. 

넷째,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업무지침과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위험평가 및 관리 등 정보보호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보안관리규정은 정보보호에 관한 최상위 문서로서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특정 관리 조직으로만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모든 직원들의 참여와 

책임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임직원은 정보보호 규정 및 이에 기반한 지침을 준수하는데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임하여, 정보보호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 하여야 한다. 


